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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위험 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블랙록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

당상품이며,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

탁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이상을 투자하여 매우 

높은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 환율변동위험 및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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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투자설명서는 블랙록 월드 에너지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H)에 대한 자세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록 월드 에너지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H)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블랙록 월드 에너지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H)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블랙록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집합투자업자(www.blackrock.com/kr)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0.09.08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0.12.04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
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블랙록자산운용(주), ☎ 02-751-0500, www.blackrock.com/kr)  

                  판매회사 본∙지점(금융투자협회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참조)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기재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
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
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http://www.blackr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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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원본손실 위험 등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
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
서를 교부 받은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
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
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
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
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
보다 실수령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
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11.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 (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
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개설시 수집된 정보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
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
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규모펀드 해
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
니다. 



 

5 

요 약 정 보 

 

투자 위험 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블랙록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1등

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

배당상품이며,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이상을 

투자하여 매우 높은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 환율변동위험 및 통화관

련 장외파생상품 위험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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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약정보는 블랙록 월드 에너지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H)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목적 및 

전략 

- 이 투자신탁은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월드에너지 펀드’(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 (최대 100%까지)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

부분(신탁재산의 100% 이하)을 투자합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의 70% 이상을  에너지 탐사, 개발, 생산 및 배분에 

경제활동의 중점을 두고 있는 회사의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총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주 1) 선취판매수수료율은 해당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판

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2)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등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들의 최근 총보수 가중평균인 연 [0.40]%를 예상치로 포함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3)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 2 ]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온라인형의 경우 종류 Ae형이 

Ce형 보수보다 지속적으로 낮으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4)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입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주 1) 비교지수: (MSCI World Energy 30% Buffer 10/40 Net Total Return Index in KRW) x 100%  

이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의 비교지수는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성과비교를 위해 최초설정일자로 소급변경되

                                                                                (작성기준일 :  2020.9.8)  

블랙록 월드 에너지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H) (펀드코드 : 87690)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1년 2년 3년 5년 10년

1.00 1.565 1.00 1.02 258 425 601 979 2,101

2.065 1.50 1.40 212 435 669 1,172 2,667

0.50 0.815 0.25 0.65 133 221 313 511 1,099

1.665 1.10 0.91 171 351 539 945 2,151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일이후
2019/09/09 ~

2020/09/08

2018/09/09 ~

2020/09/08

2017/09/09 ~

2020/09/08

2015/09/09 ~

2020/09/08

0.12

0.04

52.04 38.98 33.38 29.62 24.42

종류 최초설정일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2008-09-24

비교지수(%) 2008-09-24

수익률 변동성(%) 2008-09-09



 

6 

었습니다. 따라서 이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2020년 12월 4일자로 (MSCI World Energy 10/40 Net TotalReturn USD × 95%) + 

(Call × 5%)에서  (MSCI World Energy 30% Buffer 10/40 Net Total Return Index in KRW) x 100%로 변경되었습니다. 

주 2) 연평균 수익률은 과세전의 수익률입니다. 또한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
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임의로 정해진 기준일을 기점으로 산출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5)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운용전문인력 

(2020 년 9 월 8 일 현재, 단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순자산 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재간접형) 
운용경력

년수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 

자산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조동혁 1963년 
책임운용 

전문인력 

28개 

(팀공동) 

9,359억원 

(팀공동) 
15.60 15.95 15.60 15.95 약 14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한국투자신탁운용 글로벌운용본부장 

- 한국투자신탁뉴욕사무소장 

- (현) 블랙록자산운용 운용팀 

주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 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4)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음 

주5)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

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6)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 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ㆍ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 

주요투자위험 

※ 투자위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투자신탁의 증권신고서 및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피투자집합투자

기구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월

드에너지 펀드(에너지 관련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

투자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인 주식 등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써 외국통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신탁재산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의 피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국주식 등은 미국달러로 표시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해당 통화 대비 한국 원화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환헤지전략을 실시하지 

아니할 계획이므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매입 방법 
ㆍ17시 이전 : 3영업일 기준가 매입 

ㆍ17시 경과 후 : 4영업일 기준가 매입 
환매 방법 

ㆍ17시 이전 : 4영업일 기준가로 8영업일 지급 

ㆍ17시 경과 후 : 5영업일 기준가로 9영업일 지급 

환매 수수료 없음 

기준가 
ㆍ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투자신탁 자산총액 - 부채총액)/전일 수익증권 총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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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ㆍ공시장소 

- 서류공시 :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 

- 전자공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과세 

-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일반법인 15.4% (법인지방소득세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

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

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관련사항은 “해외주식

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이 투자신탁의 증권신고서 및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

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

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

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인 경우 종류C1 수익증권을 종류C2 수익증권으로 전환 

-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종류C2 수익증권을 종류C3 수익증권으로 전환 

-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인 경우 종류C3 수익증권을 종류C4 수익증권으로 전환 

집합투자업자 블랙록자산운용(주)  (☎ 02-751-0500)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좌 

효력발생일 2020.12.04 존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blackrock.com/kr),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기구의 사업목적 및 요약 재무정보에 대하여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

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 선취 

(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

치하는 시점은 약 [ 2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 2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

구 (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

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D)보다 상대

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 2 ]년

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 2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

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

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

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

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

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

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

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

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기관 (F) 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무권유 저비

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http://www.blackr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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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I)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

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R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

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ㆍ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ㆍ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집합투자업자(www.blackrock.com/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ㆍ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ㆍ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blackrock.com/kr) 

ㆍ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blackrock.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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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블랙록 월드 에너지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H) 87690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 (A) 8661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8661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 (C2) 9848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 (C3) 9848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 (C4) 9848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8661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8662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8662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I) 86622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BU97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BU97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Rp) BU975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BU976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Rpe) BU97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C-G) BU978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주식-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중도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
하는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10 조좌까지 모집(판매) 가능하며, 1 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금액이 예정좌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때까지 판매한 금액으로 판매금액이 확정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주 2)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3)모집(판매)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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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계속 판매됩니다. 

나.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
자(www.blackrock.com/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1) 그 모집(매입)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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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블랙록 월드 에너지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H) 87690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 (A) 8661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8661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 (C2) 9848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 (C3) 9848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 (C4) 9848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8661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8662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8662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I) 86622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BU97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BU97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Rp) BU975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BU976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Rpe) BU97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C-G) BU978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사항 

2008.09.09. 최초 설정 

2008.11.14. 환매수수료 인하 변경등록 

2009.04.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펀드로 전환 
 - 펀드명칭 변경 
 [블랙록 월드에너지 주식투자신탁-자(UH) → 블랙록 월드에너지 증권 자투자신탁(주
식)(UH)] 

2010.03.16. 투자신탁의 매입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변경전 변경후 

17 시 이전 자금
을 납입한 경우 

17 시 이후 자금
을 납입한 경우 

17 시 이전 자금
을 납입한 경우 

17 시 이후 자금
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제 2 영업
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

격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
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
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
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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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
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5 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주 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2020 년 9 월 8 일 현재)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순자산 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재간접형) 
운용경력

년수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 

자산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조동혁 1963년 
책임운용 

전문인력 

28개 

(팀공동) 

9,359억원 

(팀공동) 
15.60 15.95 15.60 15.95 약 14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한국투자신탁운용 글로벌운용본부장 

- 한국투자신탁뉴욕사무소장 

- (현) 블랙록자산운용 운용팀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 2)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 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2010.05.03. 종류 C 수익증권 판매보수율 인하 및 종류 A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율 인하 변
경 

2011.01.10. (1) 종류 C 수익증권 CDSC(이연판매보수) 적용 
   - 종류C 수익증권 명칭변경: 종류C 수익증권(변경 전) -> 종류C1 수익증권(변경 후) 
   - 종류 C2, C3 및 C4 수익증권 신설 
(2) 종류 C-e 수익증권의 판매보수율 인하 및 정률식 적용 

2011.11.11.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3.11.22 모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주식 →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자투자신탁의 펀드명칭 변경 
[블랙록 월드에너지 증권 자투자신탁(주식)(UH) → 블랙록 월드에너지 증권 자투
자신탁(주식-재간접형)(UH)] 

2015.02.17.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 

2015.12.01. 비교지수 변경 

2016.02.29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 

2017.08.28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 

2018.03.29 환매수수료 삭제 

2019.09.25 기업공시제도 변경에 따른 한글 클래스명 표기 등 

2020.12.04 비교지수 변경 

회사명 블랙록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 가 84 번지 서울파이낸스빌딩 23 층 (02-751-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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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 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4)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음 

 

나.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주 1)  2011 년  11 월 기준 최근 3 년 간의 책임운용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주식-재간접형형), 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나. 종류형 구조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
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이 집합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는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익증권 종류별 가입자격 

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기간 

조동혁, 이동찬 최초 설정 이후. ~ 2011.11.10. 

조동혁 2011.11.11 ~ 현재 

(종류) 클래스 가입기준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 (A)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
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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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신탁 내
의 다른 모 또는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 (C2) 
종류 C1 수익증권 보유 1 년 이상인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 (C3) 
종류 C2 수익증권 보유 1 년 이상인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 (C4) 
종류 C3 수익증권 보유 1 년 이상인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기관투자자 및 기금, 최초 납입금액이 100 억 이상 개인 또는 500
억 이상 법인, 판매회사 특정금전신탁, 집합투자기구 및 변액보
험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I)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
저축계좌의 가입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R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
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
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Rp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
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자 

모투자신탁 
자투자신탁 

블랙록 월드에너지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블랙록 월드에너지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 (100% 이하) 

블랙록 월드에너지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H)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블랙록 월드에너지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주요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 50% 이상 

투자목적 
에너지 관련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
여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 

주요 투자전략 및 위
험관리 

▪ 블랙록 글로벌 펀드(BlackRock Global Funds, 이하 “BGF”라 함)에 

속한 하위펀드(하위 집합투자기구)이면서 에너지 관련 국내외 주식
에 주로 투자하는 ‘BGF 월드에너지 펀드’(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최대 100%까지 투자하여 장
기적인 수익을 추구 

▪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하며, 증권의 매
매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비용 등의 상승을 유발 할 수 있음 

▪ 비교지수: (MSCI World Energy 30% Buffer 10/40 Net Total Retu



 

15 

 

라. 전환형 구조 (엄브렐러형 구조)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재간접형 구조 

당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블랙록 글로벌 펀드(BlackRock Global Funds, 이하 “BGF”라 함)에 

속한 하위펀드(하위 집합투자기구)인 “BGF World Energy Fund(이하 ‘BGF 월드에너지 펀드’라 함)”의 집합투
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구조의 투자신탁입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서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
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재간접투자신탁(Fund of 

Funds)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특히 자산총액의 최대 100%까지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월드에너지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블랙록 월드에너지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원∙달러 환
헤지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아니할 계획이므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
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 블랙록 월드 에너지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H) 

rn Index) x 100% 
▪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주요 운용전략 사항 

➢ 대표적인 투자철학 
✓ 팀에 기반을 둔 투자 전략 수립 
✓ 포트폴리오를 능동적으로 관리하며 글로벌 

투자전략을 구사 
✓ 상향식 접근방식(Bottom-up approach)을 구사하되, 

거시적인 개념과 조화롭게 전략을 구사 
✓ 시장과 투자 스타일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략을 구사 

➢ 현재 에너지 가격 대비 저평가 되어있는 전세계 주요 
에너지 기업의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을 주로 
사용합니다.  

 

투자 대상 투자 한도 주요 내용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0%이하 
▪ 집합투자규약 제3조제4항의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 블랙록 월드 에너지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유동성자산 10%이하 

▪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 상기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단,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음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 통화관련장외파생상품 
: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통화관련 선물 및 통화
스왑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 
▪ 통화관련장외파생상품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결제의 위험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환매대금
을 마련하기 위한 거래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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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 블랙록 월드 에너지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모수익증권 및 유동성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모수익증권 및 유동성자산의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투자 대상 투자 한도 주요 내용 

집합투자증권 50%이상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으로서 외국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주식 40%이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
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채권 40%이하 

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장내·외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 
 : 법 제 5 조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

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 장외파생상품 

 : 법 제 5 조제 1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
화의 가격, 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 

금리스왑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투자증권의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 이하 

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 이하 

증권의 차입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20%이하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
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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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
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블랙록 월드 에너지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H)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 블랙록 월드 에너지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83조 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집합투자증권,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 및 금리스왑거래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증권,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 및 금리스왑거래

의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6.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에 의하여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자산

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일로부터 1월간 

투자 대상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 제외 

이해관계인 
투자제한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
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를 제외한다)
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가.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파생상품 
투자제한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
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
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
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
터 1개월간 

법 시행령 제 80 조제 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
을 매매하는 행위 

 

투자 대상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 제외 

이해관계인 
투자제한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
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를 제외한다)
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가.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집합투자 
증권에의 
투자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조제 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의 

최초설정일로부
터 1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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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호 본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 
가. 집합투자업자(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 및 다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조제 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마. 투자자의 보호 및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염려가 없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경우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
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
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
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
중개업자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
77조제4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제한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최초설정일로부
터  
1개월간 

▪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조 제 2항 제 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 79조 제 2항 제 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ㆍ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 10 조의 2 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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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이 투자신탁은 블랙록 글로벌 펀드(BlackRock Global Funds, 이하 “BGF”라 함)에 속한 하위펀드(하위 집합
투자기구)이면서 에너지 관련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BGF 월드에너지 펀드’(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최대 100%까지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신탁
재산의 100%이하)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2)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10%범위내에서 운용할 계획입니
다. 단,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3)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에너지 관련 국내외 증권에 투자하는 피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MSCI World Energy 30% Buffer 10/40 Net Total Return Index in KRW) x 100% 

나.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주식 등에 투자하는 피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
써 외국통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신탁재산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의 피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국주식 등은 미국달러로 표시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해당 통화 대비 한국 원화의 환
율이 변동하는 경우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
험을 제거하기 위한 환헤지전략을 실시하지 아니할 계획이므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 환헤지의 개념 및 장•단점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
애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국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
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
와 같은 경우에는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에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
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블랙록 월드 에너지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 79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
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
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
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
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
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
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제한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
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
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
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
터 1개월간 

법 시행령 제 80 조제 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
을 매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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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자전략 

(1) 이 투자신탁은 블랙록 글로벌 펀드(BlackRock Global Funds, 이하 “BGF”라 함)에 속한 하위펀드(하위 집합
투자기구)이면서 에너지 관련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BGF 월드에너지 펀드’(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최대 100%까지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신탁은 글로벌 에너지 관련 증권에 투자하므로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비교지수: (MSCI World Energy 30% Buffer 10/40 Net Total Return Index) x 100%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주요 운용전략 사항]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신탁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외국통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신
탁재산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당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표시통화인 미국달러 대비 투자대상국 통
화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투자국가의 통화가치 급변동 등 시장상황에 따
라 환헤지를 검토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피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국주식 등은 미국달러로 표시되
어 거래되기 때문에 해당 통화 대비 한국 원화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자투자신탁의 수익자는 손실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BGF 월드에너지 
펀드 관리회사 

BlackRock (Luxembourg) S.A. 
(일일운용 업무 및 직접 또는 위임에 의하여 본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관리 
등 모든 운용상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회사) 

구조 

블랙록 글로벌 펀드(BlackRock Global Funds, 이하 “BGF”라 함)의 하위펀드(하
위 집합투자기구) 중 하나 
※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개방형 투자회사로서 개별
적으로 분리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는 복수의 하위펀드로 구성된 “엄브렐러
형(전환형)” 구조의 집합투자기구 

설정일 및 
소재지 

설정일: 2001 년 06 월 04 일 
BGF 설립국가: 룩셈부르크 

투자목적 및 
전략 

-  에너지 탐사, 개발, 생산 및 배분에 경제활동의 중점을 두고 있는 회사의 상장
주식에 펀드의 70% 이상을 투자함.  

비교지수    (MSCI World Energy 30% Buffer 10/40 Net Total Return Index) x 100%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등록요건과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이므로 관련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과 해당 피집합투자기구 판매회사의 영업점을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주요 운용전략 사항 
➢ 대표적인 투자철학 

✓ 팀에 기반을 둔 투자 전략 수립 
✓ 포트폴리오를 능동적으로 관리하며 글로벌 투자전략을 구사 
✓ 상향식 접근방식(Bottom-up approach)을 구사하되, 거시적인 개념과 조화롭게 전략을 구사 
✓ 시장과 투자 스타일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략을 구사 

➢ 현재 에너지 가격 대비 저평가 되어있는 전세계 주요 에너지 기업의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을 
주로 사용합니다.  

•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하며, 증권의 매매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비용 등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음 
▪ 비교지수: (MSCI World Energy 30% Buffer 10/40 Net Total Return Index) x 100% 

http://dart.fss.or.kr/


 

21 

▪ 환헤지의 개념 및 장•단점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국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
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환
헤지를 실시할 경우에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
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
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
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당해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 및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아래의 내용은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 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집합투자
기구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예금과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전세계 
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간접투자위험 

주요 투자대상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월
드에너지 펀드(에너지 관련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
투자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인 주식 등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  

금리변동위험 
일반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써 외국통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신탁재산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의 피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국주식 등은 미국달러로 표시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해당 통화 대비 한국 원화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환헤지전략을 실시하지 
아니할 계획이므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유동성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금리변동에 따라 동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헤지 전략 등을 구사함에 있어 파생상품을 
투자할 때 시장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기초자산의 움직임과 상이한 가격움직임을 보일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로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생상품은 계약종료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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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수 위험 

있으므로 계약기간 종료 시 동계약을 차월물 등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이전비용이 
발생하거나 차월물과 당월물 간의 가격차이 등으로 인한 손실로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투자로 
인한 레버리지 

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효과(지렛대 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은 전세계 국가의 정치적, 법적, 경제적 또는 규제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
할 수 있는 국가 위험에 노출됩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장외파생상품 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한 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하락, 채무불이행, 부도발생 등에 따른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재투자위험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채권만기 이전에 발생하는 이자수령액이 현재 
채권시장 이자율과 같은 이자율로 재투자 되어진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채권시장 
이자율이 항상 변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자수령시의 시장이자율이 당초의 시장 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채권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예상수익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후강퉁을 통한 투
자 관련 위험 

2015년 12월 18일부터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후강퉁*을 통해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A주식에 펀드 총 자산의 10%까지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 후강퉁 :  후강퉁이란 중국과 홍콩간 주식 교차거래를 위해 Hong Kong Exchanges and Clearing 
Limited (“HKEX”), 상하이증권거래소 및 중국예탁결제원이 개발한 증권 거래 및 결제 연계 시스템을 말
합니다. 후강퉁은 후구퉁과 강구퉁으로 이루어집니다. 후구퉁에서 홍콩과 해외 투자자들(후강퉁 펀드
들 포함)은 각자의 홍콩 중개인들 및 홍콩 증권거래소가 설립한 증권거래 회사를 통하여 상하이증권
거래소에 주문을 함으로써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적격 중국 A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강
구퉁에서 중국 투자자들은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특정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2014년 11월 
10일자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공동 선언문에 따라, 2014
년 11월 17일자로 후강퉁 거래가 개시되었습니다. 
후강퉁을 통한 중국 본토 투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위험이 수반됩니다.   
 

쿼터 제한(Quota Limitations) 
후강퉁은 쿼터 제한을 받으며. 특히, 해당 쿼터 잔여분이 소진되거나 일일 쿼터가 초과되는 경우, 
매수주문은 거절됩니다(단, 투자자들은 쿼터 잔여분과 관계없이 역외증권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쿼터 제한으로 인하여 관련 후강퉁 펀드가 후강퉁을 통하여 적시에 중국 A 주식에 
투자할 능력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후강퉁 펀드는 그 투자전략을 효율적으로 구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위험 
2014 년 11 월 14 일에 중국 조세당국은 해외투자자들(RQFII 투자자들 포함)이 후강퉁을 통하여 
거래되는 중국 A 주식에서 얻은 소득을 2014 년 11 월 17 일부터 중국 과세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한시적인 면세 조치는 중국 A 주식(중국의 ‘부동산(land-rich)’ 
기업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만 중국 역내 채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시적인 면세조치의 일몰기간이 정하여 지지 않아 
통지 여부를 불문하고 중국 조세당국이 이를 임의로 종료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소급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 조세당국은 해당 펀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조세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시적인 면세조치가 폐지되는 경우, 외국 투자자는 중국 A 주식 
관련 소득에 대하여 중국 과세 대상이 되며, 그 결과 펀드가 조세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이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채무는 조세협약에 따라 
완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그에 따른 혜택도 투자자들에게 돌아갑니다. 
 
법적/실질적 소유권(beneficial ownership) 
후강퉁의 상하이증권거래소 주식은 홍콩의 중앙예탁기관 자격으로 홍콩중앙예탁기관(“HKSCC”)이 
운영하는 홍콩 중앙거래결제시스템(“CCASS”) 계좌로 보관회사 및 하위보관회사가 보유하게 
됩니다. 홍콩중앙예탁기관은 다시 명의대리인의 자격으로 중국예탁결제원에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한 옴니버스 증권계좌를 통하여 상하이증권거래소 주식을 보유합니다. 홍콩중앙예탁기관을 
명의대리인으로 하는 상하이증권거래소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후강퉁 펀드들의 정확한 성격 및 
그 권리는 중국 법 상 제대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중국 법에서는 “법적 소유권”과 
“실질적 소유권”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거나 이들을 구분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명의대리인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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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투자위험 

구조와 관련된 중국 법원에서의 소송사례도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 법 상 후강퉁의 
권리 및 이익의 정확한 성격 및 그 집행방법이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홍콩중앙예탁기관이 홍콩에서 청산절차를 밟게 될 경우(그러할 가능성이 낮지만), 후강퉁 펀드가 
상하이증권거래소 주식의 실질적 소유권을 지닌 것으로 간주될지 혹은 채권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홍콩중앙예탁기관의 일반자산의 일부로 간주될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운영위험 
후강퉁은 관련 시장 참가자들의 운영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특정 정보기술 수용력, 위험관리 및 해당 증권거래소 및/또는 청산기관(clearing 
house)에서 정하는 기타 요건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시장 간의 증권 체제 및 법적 시스템이 상당히 달라 시장 참가자들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한 문제를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홍콩증권거래소와 시장 참가자들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거나 두 시장에서의 변동 및 발전에 지속적으로 순응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그 프로그램을 통한 두 시장에서의 
거래가 교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A 주식에 투자(하고 그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해당 후강퉁 펀드의 능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규제위험 
후강퉁은 신설된 제도입니다. 현행 규정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될 지 
여부도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행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후강퉁이 폐지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중국과 홍콩의 관할 규제당국 / 중권거래소는 후강퉁의 운영과 법적 
집행 및 후강퉁을 통한 교차매매와 관련된 신설 규정을 수시로 공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강퉁 펀드들은 위와 같은 변동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강퉁을 통한 중국 본토 투자에 대한 투자위험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2 –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중 후강퉁 투자 관련 특정 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ATCA 및 여타 국
경 간 보고시스템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는 2010년 3월 미국 고용
회복 촉진을 위한 법률(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의 일부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보고 제도로서 FATCA 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달리 면제되지 않는 비미국 금융기관(“외국금
융기관” 또는 “FFI”)을 포함한 특정 그룹의 자금 수령인에게 미국원천소득으로부터 (혹은 미국원천소
득에 기인하여) 혹은 미국 자산에 대하여 지급된 금액에 30%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
다.  2015. 6. 10. 미국-대한민국 정부간 체결된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양국은 자국의 특
정 금융기관(“보고 금융기관”)에서 보고받은 상대국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이러한 목적상 보고 금융기관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
은 직접적인 또는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 간접적인 미국 투자자에 대한 특정 정보를 국세청에 제
공하여야 하며 국세청은 동 정보를 다시 미 조세당국에 제공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과 일반사무관
리회사는 미국-대한민국 정부간 협정에서 정하는 보고제도를 준수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이 FATCA 를 
준수하는 기관으로 처리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이 FACTA를 준수할 수 있으리라
는 보장은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30%의 원천징수세가 미국원천소득으로부터 (혹은 미국
원천소득에 기인하여) 혹은 미국 자산에 대하여 수령한 지급금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감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다른 관할지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자동 조세정보교환 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에 기초한 다자간 협약을 
체결할 예정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대한민국 법으로 시행되면, 이 투자신탁는 이러한 
협약의 당사자인 관할지에 소재하는 직접적인 또는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 간접적인 투자자에 대
한 특정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국세청은 동 정보를 다시 해당 조세당국에 제공하게 됨).  
상기한 바에 기초하여 이러한 보고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들은 특정 정보를 
이 투자신탁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사들은 미국인의 펀드 수익권 소유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
였습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운용실적위험 과거 운용실적은 과거의 운용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동성위험 투자대상국가의 유가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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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1등급(매우높은위험)으로 분
류 하였습니다. [최근 결산일 기준 연환산 표준편차 : 33.38%]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국가 및 관련 산업의 경제 등의 여건 변화와 국∙내외 주식의 가격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주식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
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수수료 및 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오퍼레이션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실행하는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가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 과정 및 현금 운용 과정에서 운용적인 위험이 국내투자 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대량환매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자의 투자원금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지위험 이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 
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추가설정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추가설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설정에 따른 
자금유입은 기존 투자자들의 이익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규모위험 

이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투자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 등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운용성과 및 가치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매대금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환매대금은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 
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에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나. 환매 (6) 
수익증권의 환매연기’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공정가액산정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자산 중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대하여 운용회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공정가액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산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가액이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정확한 가치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오류 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판매회사 등 
관련 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법에서 정한 
오차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가 산정 오류가 이러한 오차범위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투자신탁을 청약하거나 환매한 투자자, 기존투자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률, 조세 및 
규제 등 제도적  

위험 

국내외 법률, 조세 및 규제 등의 정책이나 제도변경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용프로세스  
위험 

운용회사는 일반적으로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운용사에게 
부여된 임의재량에 의한 투자활동의 결과는 운용회사의 능력에 좌우되고 특히 적절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성공적으로 투자전략을 이행하는 펀드매니저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펀드매니저는 당해 투자신탁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할 수 있고, 
담당 펀드매니저의 퇴직 등으로 신탁계약기간 도중에 담당 펀드매니저가 변경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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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수익자의 투자성향에 부합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
서, 투자자는 투자자의 가입자격,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종류의 수익증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 

주 1)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 년이 경과한 투자신탁으로 실제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을 고려하

여 투자위험등급을 분류 하였습니다. 따라서 판매회사의 분류등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2)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 3) 수익률의 변동성(표준편차)은 투자기간 동안 펀드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량으로서, 펀드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값이 클수록 변동성이 심하므로 위험이 크고, 값이 작을수록 위험이 작음을 의미합니다. 

주 4) 실제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156 주, n=156)간 펀드의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를 사용합

니다. (다만,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이 156 주 이상인 경우에는 156 주간만을 계산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이 155 주인 경우 n= 155

로적용) 

※ 수익률 변동성 (표준편차) 계산수식 :  

 ,   

*  : 측정 기준시점에서 t주전 월요일의 주간 수익률 

- 결산일이 속한 날의 t 주전 월요일 기준가를 (t+1)주전 월요일 기준가로 나눈 값에 1 을 차감하여 계산하되, 결산․배당 등을 감안하여 조정 

주 5) 펀드의 투자전략 변경으로 인해 수익구조가 현저히 달라져 과거 수익률 변동성이 현재 펀드의 위험도를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시점에서 펀드가 신규로 설정된 것으로 보아 위험등급을 다시 산정합니다. 

주 6) 모자형 구조의 경우 자펀드는 자펀드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 7) 종류형 펀드인 경우 해당 운용펀드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 8) 재간접펀드의 경우 피투자펀드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 9) ELF,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부동산 펀드 등과 같이 수익률 변동성 측정이 곤란하거나 수익구조가 특수‧복잡한 경우에는 수익률 변

동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집합투자기구는 수익구조ㆍ투자자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 심의위원

회에서 정함) 

주 10) 수익률 변동성을 측정한 결과, 그 값이 위험등급 경계구간에 있는 경우이거나 위험등급이 매년 계속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등 투

자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급을 덜 위험한 등급으로 하향 변경하지 않고 현재의 높은 등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
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2) 수익증권 종류별 가입자격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
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입니다. 각 종류별 가입가격은 제 2 부. 6. 나. 종류형 구조 중 수익증권 종류별 가
입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17시[오후 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
준가격 적용   

 

등급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6 등급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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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영업일 제 2영업일 제 3영업일 

      

      

자금납입일 
수익증권 매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②  17시[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의 기준가격 적용 

 

제 1영업일                제 2영업일                  제 3 영업일               제 4영업일 

     

     

자금납입일 
수익증권 매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
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운용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증권의 추가청약이 어려워질 경우에 모집
(판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 단,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신청]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날의 익영업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판매수수료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
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입니다. 각 종류별 수수료는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5)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당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
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
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17시[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
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제 1영업일 제 4영업일        제 8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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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
일 

 환매대금 지급일 

 

②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영업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제 1영업일    제 5영업일        제 9영업일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
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외국의 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의 
계좌로 환매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환매청구일 당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
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
6 영업일 전일(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제 7 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
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따른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6)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규약과 법령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
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
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집합투
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 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257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연기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환매할 수 있습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사유  

a.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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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 등의 폐쇄ㆍ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
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c.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사유  

a.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
려가 있는 경우  

b.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c.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ㆍ 집합투자업자ㆍ 신탁업자ㆍ 투자회
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상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환매연기기간 동안 
수령한 수익증권의 매수 및 환매신청은 환매연기사유가 해소된 이후의 제 1 영업일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합니
다. 

 

(7)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집합투자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
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
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이연판매보수 적용에 따른 수익증권 종류의 전환)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
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
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
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1)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인 경우 종류C1 수익증권을 종류C2 수익증권으로 전환 
(2)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종류C2 수익증권을 종류C3 수익증권으로 전환 
(3)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인 경우 종류C3 수익증권을 종류C4 수익증권으로 전환 

 
상기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
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상기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따른 환매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환매청구에 대한 환매
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
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
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
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 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합니다.  

모자형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모자형투자신탁에서는 자투자신탁에서 모아진 신탁재산을 모투자신탁에서 통합하여 운용합
니다. 그러나, 모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과는 달리 투자신탁보수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모투자
신탁과 자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미국달러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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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
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모투자집합투자신탁및 피투자집합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
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당해 투자신탁은 법 제 231조에 의거하여 판매보수ㆍ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입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ㆍ
수수료 등 종류별로 부과되는 비용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blackrock.com/kr)ㆍ 판매회사 ㆍ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구분 내용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은 2 개 채권평가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적용하여 평가. 다만, 가격이 일치
하지 않은 경우에는 두 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평가. 

상장채무증권 상장채무증권(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 개월간 계속해서 매월 10 일 이상 유가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한다)은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
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한 가
격 

비상장채무증권 

비상장채무증권(상장채권 중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해서 매월 10 일 이
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되지 못한 상장채무증권을 포함한다)은 2이상의 채권평가회
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한 가격. 다만,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가 없는 경
우,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외화표시 상장주식
/ 외화표시 상장채

무증권 

당해 투자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이상의 채권평가회
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다만,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가 없는 경
우,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
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http://www.am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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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 계산시 그 평가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정가격이 없거나 공정가격 산정이 곤란한 자산
의 경우에 있어서는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함)  

집합투자재산 평가업무의 종합의사결정기구로서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필요사항을 의결합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수익증권의 종류에 따른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당해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
는 등록된 집합투자증권은 그 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다
만, 위의 기준가격 또는 최종시가로 평가함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집합투자평가위원회가 인정
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 

비상장 외화표시증
권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부동산 
취득가격. 다만, 부동산의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부동산
투자회사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산정하는 가액 

실물자산 
실물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 또는 제출한 평가방
법에 의하거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과 당해 실물자산이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기초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외화표시자산을 한
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외화로 표시된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환율은 평가일의 외국
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이 경
우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를 제공하기 전에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미
리 제공한 환율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그 환율을 참고하여 평가 

구성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회사경영위원회 위원: 대표이사, 영업본부장, 운용본부장, 관리담당임원 
(2) 위 원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담당 임원(Operations) 
(3) 위 원 :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 
평가위원회의 주무부서는 Operations Team 으로 합니다. 

소관사항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 
(3)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부도채권 등 부실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7)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8) 기타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규약 등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규
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
항 

종류 가입자격 

부담비율(연간)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수수료선취-

오프라인형 

(A)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1.0% 

이내(주1)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선취-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 납입금액의 0.5% 없음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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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형(A-

e) 

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이내(주1)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보

수체감형(C1)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수익증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보

수체감형 

(C2)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된 자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보

수체감형 

(C3)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이상된 자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보

수체감형 

(C4)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된 자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

-온라인형

(Ce)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랩

형(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를 보유한 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고

액 (I)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기

관 (C-f) 

기관투자자 및 기금, 최초 납입금액이 

100억 이상 개인 또는 500억 이상 법

인, 판매회사 특정금전신탁, 집합투자

기구 및 변액보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개

인연금형(C-

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

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퇴

직연금형(C-

R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

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

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

-온라인-개인

연금형(C-P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

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

-온라인-퇴직

연금형(C-

Rp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

금 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무

권유(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

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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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선취판매수수료율은 납입금액의 해당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은 금융투자협
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내용 

주 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을 의미하며, 기타비용 비율은 해당 기타비

용을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합니다. 기타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회

계년도: 2019.09.09.~2020.09.08] 또한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은 기 설정된 종류 수익증권의 기타비용 비율을 예

상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을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

습니다. 

주 3)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기초로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

하여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약 연 0.40%(피투자펀드의 운용보수는 연 0.40%이며 일

반사무관리회사 보수를 포함한 기타비용은 제외)으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류형투자신탁

의 경우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은 기 설정된 종류 수익증권의 기타비용 비율을 예상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

다. 

주 4)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회계년도: 

2019.09.09.~2020.09.08] 또한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은 기 설정된 종류 수익증권의 기타비용 비율을 예상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5) 수익자는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ㆍ비용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분 류
자산운용

회사 보수

판매회사

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관

리회사 보수
총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_비

용 비율

동종유형 총

보수 비율

합성총보

수비율

증권거래

비용

블랙록월드에너지자

(주식-재간접형)(UH)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35 0.0035 0.4035 0.0000

수수료선취-오프라인

형(A)
0.5000 1.0000 0.0400 0.0250 1.5650 0.0036 1.5686 1.0200 1.9686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인-보수체감형(C1)
0.5000 1.5000 0.0400 0.0250 2.0650 0.0042 2.0692 1.4000 2.4692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인-보수체감형(C2)
0.5000 1.3700 0.0400 0.0250 1.9350 0.0042 1.9392 2.3392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인-보수체감형(C3)
0.5000 1.2300 0.0400 0.0250 1.7950 0.0041 1.7991 2.1991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인-보수체감형(C4)
0.5000 1.1000 0.0400 0.0250 1.6650 0.0030 1.6680 2.0680 0.0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형(Ce)
0.5000 1.1000 0.0400 0.0250 1.6650 0.0035 1.6685 0.9100 2.0685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인-기관 (C-f)
0.5000 0.0500 0.0400 0.0250 0.6150 0.0042 0.6192 1.0192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인-랩형(Cw)
0.5000 0.0200 0.0400 0.0250 0.5850 0.0042 0.5892 0.9892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인-고액 (I)
0.5000 0.5000 0.0400 0.0250 1.0650 0.0042 1.0692 1.4692 0.0000

수수료선취-온라인형

(A-e)
0.5000 0.2500 0.0400 0.0250 0.8150 0.0034 0.8184 0.6500 1.2184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인-개인연금형(C-P)
0.5000 0.6000 0.0400 0.0250 1.1650 0.0041 1.1691 1.5691 0.0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형(C-Pe)
0.5000 0.3000 0.0400 0.0250 0.8650 0.0034 0.8684 1.2684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인-퇴직연금형(C-Rp)
0.5000 0.5000 0.0400 0.0250 1.0650 0.0039 1.0689 1.4689 0.0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형(C-Rpe)
0.5000 0.2500 0.0400 0.0250 0.8150 0.0033 0.8183 1.2183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인-무권유(C-G)
0.5000 1.1500 0.0400 0.0250 1.7150 0.0042 1.7192 2.1192 0.0000

부담시기 - 사유발생 시 - - - 사유발생 시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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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천 원)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단 3 년 미만 환매시 발생하는 후취판매수
수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투자기간별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류 C1, C2, C3, C4 수익증권 관련 총보수•비용은 수익증
권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매 1 년 단위로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
익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
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
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이익 

(2)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
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
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종류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0.36 0.73 1.13 1.97 4.4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0.36 0.73 1.13 1.97 4.4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57.81 424.56 599.64 976.50 2,096.4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58.18 425.31 600.79 978.52 2,101.0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11.63 433.85 667.18 1,169.42 2,661.9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12.06 434.72 668.52 1,171.77 2,667.2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70.64 349.81 537.94 942.89 2,146.2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71.00 350.54 539.07 944.86 2,150.7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83.96 377.12 579.94 1,016.51 2,313.8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84.38 377.99 581.27 1,018.84 2,319.1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70.64 349.81 537.94 942.89 2,146.2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70.95 350.45 538.93 944.62 2,150.2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9.15 223.75 344.09 603.11 1,372.8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09.55 224.58 345.36 605.33 1,377.9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8.65 181.73 279.47 489.85 1,115.0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89.00 182.45 280.58 491.79 1,119.4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3.53 171.23 263.32 461.54 1,050.5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83.86 171.92 264.38 463.40 1,054.8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32.86 220.13 311.76 508.99 1,095.1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33.21 220.84 312.85 510.90 1,099.4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9.40 244.76 376.40 659.74 1,501.7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19.82 245.63 377.73 662.08 1,507.0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Rp)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Rpe)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블랙록월드에너지자(주식-재간접형)(UH)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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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9 월 6 일 이후 매년 결산ㆍ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따라 발생
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ㆍ배당 소득등은 매년 결산ㆍ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
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
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 다음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세율 및 과세대상 금액 포함)은 일반적으로 모든 투자신탁에 적용되는 내용을 
참고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향후 관련 세법의 변경 및 정부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에 대
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 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중도 해지 시 적용 기준 및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매사와도 사전에 협의하
시기 바랍니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①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
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ㆍ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수익자가 집합
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
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
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②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③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
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①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
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
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
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
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집합투
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ㆍ평가 손익을 분배하
는 경우 당해 매매ㆍ평가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한 가입자에 대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7 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
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
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
습니다. 

국내외 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
한 이익 등은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
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과세 대상인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 및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시 환차손이 과세대
상 이익인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이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의사항] 

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여전히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세금 측면에서 중대하고 불
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급세액= 외국납부세액 X 환급비율* 

* 환급비율: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이 >1 이면 1, 환급비율이 <0 이면 0 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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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ㆍ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
매ㆍ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
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일반법인 15.4% (법인지방소득세 포함) 

①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
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②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
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
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
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됨. 자세한 관련사항
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주요 사항] 

 

(5)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종류 C-p, C-Pe)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
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
(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
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가입기한 2017 년 12 월 31 일까지 

가입한도 
1 인당 3 천만원(모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대상펀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해외주식투자전
용펀드) 

세제혜택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은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세제혜택적용기간 가입일부터 10 년까지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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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 (지방소득세 포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 (지방소득세 

포함)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 (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통상적인 경우)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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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단위 : 좌, 원) 

이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정보에 관한 자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의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되었
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요약재무제표 

주 1)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정식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
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10기(2017.09.09. ~ 2018.09.08.)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11기(2018.09.09. ~ 2019.09.08.)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12기(2019.09.09. ~ 2020.09.08.)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단위 : 원 )

제 12 기 제 11 기 제 10 기
20200908 20190908 20180908

I .운용자산 2,607,691,183 1,622,982,111 3,580,072,838

   증권 2,544,090,637 1,585,916,671 3,486,800,939

   현금 및 예치금 63,600,546 37,065,440 93,271,899

II. 기타자산 263,519,054 19,194,985 266,794,143

자산총계 2,871,210,237 1,642,177,096 3,846,866,981

II. 기타부채 294,280,780 27,050,697 317,812,892

부채총계 294,280,780 27,050,697 317,812,892

I. 원본 4,901,390,481 2,028,361,529 3,718,564,003

II. 수익조정금 -1,555,668,424 193,985,182 597,539,877

III. 이익잉여금 -768,792,600 -607,220,312 -787,049,791

자본총계 2,576,929,457 1,615,126,399 3,529,054,089

I . 운용수익 -329,415,332 -388,897,643 451,084,154

    이자수익 308,396 622,405 843,212

    매매/평가차익(손) -329,723,728 -389,520,048 450,107,404

    기타이익 133,538

II. 운용비용 26,142,138 28,812,755 41,334,917

    관련회사보수 26,068,349 28,747,672 41,247,867

    기타비용 73,789 65,083 87,050

III. 당기 순이익 -355,557,470 -417,710,398 409,749,237

요약재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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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백만좌, 백만원) 

좌수

(출자지분수)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3,483 6,399 5,201 5,567 4,519 4,314 4,164

4,314 1,624 1,206 3,648 2,735 2,289 2,785

2,289 8,879 4,654 6,044 3,359 5,124 3,584

좌수

(출자지분수)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3,064 624 439 2,088 1,575 1,600 1,928

1,600 434 307 1,137 790 897 1,117

897 4,215 2,004 1,976 1,007 3,135 1,894

좌수

(출자지분수)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58 16 14 63 47 11 26

11 1 1 12 11 0 0

0 2 2 0 0 2 2

좌수

(출자지분수)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343 170 128 319 237 194 234

194 50 35 147 106 97 123

97 484 232 433 222 148 107

좌수

(출자지분수)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87 25 21 95 87 17 21

17 3 3 20 17 0 2

0 2 2 0 0 2 2

좌수

(출자지분수)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12 95 70 6 4 101 78

101 22 15 0 0 123 116

123 1 1 24 15 100 108

좌수

(출자지분수)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0 24 28 15 17 9 11

9 2 2 2 2 9 9

9 244 185 135 100 118 94

좌수

(출자지분수)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0 1,192 1,267 616 662 576 604

576 288 276 545 526 319 326

319 1,124 740 925 647 518 411

좌수

(출자지분수)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0 2,217 2,628 1,209 1,443 1,008 1,185

1,008 471 495 1,013 1,088 466 415

466 1,441 1,095 1,378 1,090 528 471

좌수

(출자지분수)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0 482 558 297 343 185 215

185 69 74 137 146 117 113
117 326 238 317 243 126 112

좌수

(출자지분수)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0 19 20 0 0 19 20

19 0 0 19 18 0 1

0 244 156 20 13 224 14320190909 - 20200908 0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20180508 - 20180908 0

20180909 - 20190908 19

20190909 - 20200908 117

기간

설정(발행)

기간초 잔고

환매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금액

◇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20170915 - 20180908 0

20180909 - 20190908 185

20190909 - 20200908 466

기간

설정(발행)

기간초 잔고

환매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금액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Rpe)

20170914 - 20180908 0

20180909 - 20190908 1,008

20190909 - 20200908 319

기간

설정(발행)

기간초 잔고

환매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금액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20171110 - 20180908 0

20180909 - 20190908 576

20190909 - 20200908 9

기간

설정(발행)

기간초 잔고

환매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금액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Rp)

20170914 - 20180908 0

20180909 - 20190908 9

20190909 - 20200908 123

기간

설정(발행)

기간초 잔고

환매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금액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4)

20170909 - 20180908 12

20180909 - 20190908 101

20190909 - 20200908 0

기간

설정(발행)

기간초 잔고

환매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금액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3)

20170909 - 20180908 87

20180909 - 20190908 17

20190909 - 20200908 97

기간

설정(발행)

기간초 잔고

환매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금액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20170909 - 20180908 343

20180909 - 20190908 194

20190909 - 20200908 0

기간

설정(발행)

기간초 잔고

환매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금액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20170909 - 20180908 58

20180909 - 20190908 11

20190909 - 20200908 897

기간

설정(발행)

기간초 잔고

환매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금액

◇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20170909 - 20180908 3,064

20180909 - 20190908 1,600

20190909 - 20200908 2,289

기간

설정(발행)

기간초 잔고

환매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금액

◇ 블랙록월드에너지자(주식-재간접형)(UH)

20170909 - 20180908 3,483

20180909 - 20190908 4,314

기간

설정(발행)

기간초 잔고

환매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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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2020 년 9 월 8 일 현재, 단위:%) 

주 1) 비교지수: (MSCI World Energy 30% Buffer 10/40 Net Total Return Index in KRW) x 100%  

이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의 비교지수는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성과비교를 위해 최초설정일자로 소급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2020 년 12 월 4 일자로 (MSCI World Energy 10/40 Net TotalReturn USD × 95%) + (Call × 5%)에서  (MSCI World Energy 
30% Buffer 10/40 Net Total Return Index in KRW) x 100%로 변경되었습니다. 

주 2) 연평균 수익률은 과세전의 수익률입니다. 또한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
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임의로 정해진 기준일을 기점으로 산출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연평균 수익률 그래프(세전 기준) 

 

(주 1)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아니합니다.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일 이후

2019.09.09 ~

2020.09.08

2018.09.09 ~

2020.09.08

2017.09.09 ~

2020.09.08

2015.09.09 ~

2020.09.08

2008.09.09 ~

2020.09.08

◇ 블랙록월드에너지자(주식-재간접형)(UH) -29.58 -22.53 -11.11 -7.92 -3.99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29.84 -22.83 -11.37 -8.08 -4.6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0.1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29.91 -22.91 -11.46 -8.10 -4.5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3) -1.0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4) -29.89 -22.90 -11.46 -8.19 -7.0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Rp) -29.48 -22.43 -11.02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29.33 -22.26 -14.34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Rpe) -29.29 -22.22 -10.79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29.29 -22.22 -11.3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29.51 -22.46 -18.49

참조지수 -31.28 -20.84 -10.60 -5.22 -2.14

연도



 

40 

나. 연도별 수익률 (세전) 

(2020 년 9 월 8 일 현재, 단위:%) 

주 1) 비교지수: (MSCI World Energy 30% Buffer 10/40 Net Total Return Index in KRW) x 100%  

이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의 비교지수는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성과비교를 위해 최초설정일자로 소급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2020 년 12 월 4 일자로 (MSCI World Energy 10/40 Net TotalReturn USD × 95%) + (Call × 5%)에서  (MSCI World Energy 
30% Buffer 10/40 Net Total Return Index in KRW) x 100%로 변경되었습니다. 

주 2) 연도별 수익률은 과세전의 수익률입니다. 또한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
았습니다. 

주 3)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임의로 정해진 기준일을 기점으로 산출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연도별 수익률 그래프(세전 기준) 

 

(주 1)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아니합니다. 

 

 

 

 

 

 

 

 

 

 

 

최근1년차 최근2년차 최근3년차 최근4년차 최근5년차

2019.09.09 ~

2020.09.08

2018.09.09 ~

2019.09.08

2017.09.09 ~

2018.09.08

2016.09.09 ~

2017.09.08

2015.09.09 ~

2016.09.08

◇ 블랙록월드에너지자(주식-재간접형)(UH) -29.58 -14.78 17.04 -3.89 -1.96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29.84 -15.11 16.88 -3.85 -1.9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4.31 -2.37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29.91 -15.20 16.77 -3.94 -1.6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3) 16.6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4) -29.89 -15.20 16.76 -3.97 -2.1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Rp) -29.48 -14.68 17.23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29.33 -14.49 6.73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Rpe) -29.29 -14.45 17.52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29.29 -14.45 15.2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29.51 -14.71

참조지수 -31.28 -8.82 14.04 3.74 3.16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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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20 년 9 월 8 일 현재, 단위:백만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 블랙록 월드에너지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20 년 9 월 8 일 현재, 단위:백만원) 

 
주 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1 2 3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장외 부동산 특별자산 기타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0 0 0 34,981 0 0 0 1,314 295

1 1 1
(단위 : 백만 , 20200908 )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0 0 0 34,981 0 0 0 0 0 1,314 0 36,295

( 0.00 ) ( 0.00 ) ( 0.00 ) ( 95.60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3.59 ) ( 0.00 ) ( 99.19 )

0 0 0 0 0 0 0 0 0 0 295 295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0.81 ) ( 0.81 )

0 0 0 34,981 0 0 0 0 0 1,314 295 36,590

( 0.00 ) ( 0.00 ) ( 0.00 ) ( 95.60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3.59 ) ( 0.81 ) ( 100.00 )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미국달러

합계

한국 원

합계

◇ 블랙록월드에너지모(주식-재간접형)

통화별  구분
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96%

3%

1%

집합투자증권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1 2 3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장외 부동산 특별자산 기타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0 0 0 2,544 0 0 0 64 132

1 1 1
(단위 : 백만 , 20200908 )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0 0 0 2,544 0 0 0 0 0 0 0 2,544

( 0.00 ) ( 0.00 ) ( 0.00 ) ( 92.87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92.87 )

0 0 0 0 0 0 0 0 0 64 132 195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2.32 ) ( 4.81 ) ( 7.13 )

0 0 0 2,544 0 0 0 0 0 64 132 2,740

( 0.00 ) ( 0.00 ) ( 0.00 ) ( 92.87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2.32 ) ( 4.81 ) ( 100.00 )

미국달러

합계

한국 원

합계

◇ 블랙록월드에너지자(주식-재간접형)(UH)

통화별  구분
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93%

2%

5%

집합투자증권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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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 집합투자업자가 속한 기업집단의 개요 
블랙록(BlackRock)은 미화 6.84 조 달러에 상당하는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입니다. 블랙록은 전 
세계의 기관 및 개인을 대신하여 주식, 채권, 단기 금융, 대체 투자 상품 및, iShares®(ETF-상장지수펀드) 전반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관을 대상으로 한 리스크 관리 및 전략 자문 서비스인 BlackRock Solutions®(블랙록 솔루
션)의 사용자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미국, 유럽, 아시아, 호주, 중동, 아프리카 지역 세계 30 개국에 
13,000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회사 홈페이지 www.blackrock.com 또는 국문홈페이
지 www.blackrock.com/kr 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블랙록, 2019 년 6 월 30 일 기준) 
 

[연 혁] 

회사명 블랙록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빌딩 23 층 
(☎ 02-751-0500, www.blackrock.com/kr) 

회사 연혁 
 2008.05.14. 블랙록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 설립 
 2008.07.11. 블랙록자산운용㈜ 자산운용업 허가 

자본금 145 억원 

주요주주현황 BlackRock (Singapore) Holdco Pte. Ltd (100%) 

연혁 내용 

1988 Blackstone Financial Management 설립 

1992 BlackRock 으로 사명 변경 

1995 PNC사의 채권 운용 담당 

1996 PNC의 개방형 무츄얼 펀드 담당 

1998 주식, 채권, 유동성, 무츄얼 펀드 부문 통합 

http://www.blackrock.com/
http://www.blackrock.com/kr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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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 그 밖에 법 시행령이 정하는 업무 

 

(2)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
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
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
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1999 기업공개 실행 (NYSE: BLK) 

2000 BlackRock Solutions®을 통한 리스크 관리 서비스 개시 

2005 State Street Research 부문 인수 

2006 Merrill Lynch Investment Managers와 합병 

2007 Quellos 인수 

2009 바클레이즈 글로벌 인베스터스(Barclays Global Investors)와 통합 

2012 클레이모어 자산운용 인수 

2013 크레딧 스위스의 ETF 사업 부문 인수 및 부동산 투자 자문사 MGPA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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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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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운용자산 규모 (2020 년 9 월 8 일 현재 순자산 기준/억원)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모투자신탁)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개요 

 
나. 주요업무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5)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금ㆍ수익금ㆍ임대료 등의 수령 

(6) 무상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수령 

(7)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8)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9)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다. 의무 

(1) 신탁업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
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
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3)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위험관리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및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 요구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 

 

라. 책임 

(1)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
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

구분 
증권 

파생형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재간접형 

수탁고 0 0 0 9,359 0 0 0 0 0 9,359 

회사명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 1 가 25 번지 (☎ 1588-1770) 

홈페이지  www.hs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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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나. 주요업무 

(1)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2) 기준가격의 통보업무 

 

다. 의무와 책임 

(1)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
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
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나. 주요업무 

(1) 채권평가회사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집합투자기구에 제공합니
다. 채권평가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a.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사
항 

b.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사항 

c.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다른  업무를 하는 데에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
기 위한 사항 

 

(2) 채권평가회사는 증권평가기준 을 협회와 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이 
공시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그 수정내용을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합니다. 

 

회사명 ㈜ 코스콤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37 (☎ 1588-1770) 

홈페이지 www.koscom.co.kr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KIS 채권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 02-3215-1400) 

홈페이지 www.keoreap.com www.bond.co.kr 

http://www.keorea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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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자총회 등 

(1) 집합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집합투자자총회(또는 “수익자총회”라 함)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종류의 집합투자증권

의 수익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
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
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
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
하여 회의의 목적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
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
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
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수익자에 대하여 수익
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
결권을 행사(“간주의결권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
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
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
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위 ②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함)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
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 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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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
의 10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함)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는 제외함) 

•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
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
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법시행령 제217조 제3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존속기간을 정한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투자신탁
을 말한다)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 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 188 조제 2 항각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 193 조제 2 항에 따른 투
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
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 일 이
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 193 조 제 2 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
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
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청구권 

•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
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함)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
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ㆍ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
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ㆍ집합투자규약ㆍ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건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
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
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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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
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
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의 주체: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
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
류에 자기의 평가ㆍ분석ㆍ확인ㆍ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
합니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
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
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
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
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
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
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
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
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①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②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③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해당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같다)을 최초로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④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

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상기 3 항 내지 4 항에 의거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
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규모펀
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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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업무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
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②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④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
금액ㆍ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
성하여야 합니다. 

① 대차대조표 

② 손익계산서 

③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
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②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③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
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
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
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
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ㆍ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②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③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④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
되는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⑥ 집합투자기구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⑦ 집합투자기구의 업종별ㆍ국가별 투자내역 

⑧ 집합투자기구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⑨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⑩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⑪ 집합투자기구가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⑫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
다.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
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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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
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③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
자,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④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
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
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
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
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
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②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③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④ 법 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⑤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⑥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②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의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ㄱ.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ㄴ.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 230 조제 3 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 

ㄷ.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③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자산보
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
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
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변
경되는 경우 제외)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④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⑥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⑦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⑧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⑨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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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
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blackrock.co.kr)ㆍ판
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ㆍ 판매회사의 본ㆍ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
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③ 법 시행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④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⑤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변경하는 
경우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해당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
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이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
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해당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
실 

⑩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법 제9조 제15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
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법 제9조 제15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①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
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②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③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다음과 같
은 양적/질적 요소를 고려합니다. 

(1) 업무 역량(나이트데스크 유무, 브로커 영어 숙련도, 외국사 거래 여부 등)  

(2) 블랙록자산운용㈜를 위한 차별화된 매매서비스(거래 환경 편의성, 가격(best price) 조달 역량 등)  

(3) 거래 중 에러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안정성, 내부통제 구조 및 인력 등) 

(4)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지원가능 서비스(리서치 지원, 처리시간(turnaround time), 백오피스 역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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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사 기본 정보 (조직, 인력 등)  

(6) 회사의 재무 건전성 (자본/부채비율, 당기순이익의 안정성 등) 

 

자산운용회사는 자체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중개회사별 매매주문을 배분하고 준법감시인이 그 내용을 점검합니
다.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54 

제 6 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제출시 첨부서류]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함) 

2.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 포함)의 사본 

가. 신탁업자 

나. 일반사무관리회사(그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3. 간이투자설명서 

4. 투자설명서 

5. 기타첨부서류 

 

 

 

 

 

 

 

 

 

 

 

 

 

 

 



 

55 

[붙임] 용어풀이 

용어 내용 

금융투자상품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적 가치를 지닌 것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포함)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혼합형 펀드로서 집합투자재산을 주식, 채권, 특별자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집합투자기구)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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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액티브(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사모 펀드 및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제거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